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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단2015 1186 도 주민등 법 사 명 조 조사 명행사, , ,

고 인 여 직A (47 , ),

검 사 동 소 경 공( ), ( )

변 인 변 사 채규 국( )

결 고 2015. 8. 21.

고인 징역 개월에 처 다4 .

다만 이 결 일 부 간 집행 다, 1 .

도1.

가 고인 경 경 고양시 일산 구 동 마 에 있는. 2014. 10. 09:00 ○○ ○○

해자 가 거주 는 동 안에 구인 해자 집에 있 잠시B ××7 ××× , ,

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 타 장 에 놓여 있 해자 소 인 해자 명 주,

민등 증 장 몰래 가지고 나 취 다1 .

나 고인 같 해 경 울산 남구 삼산 에 롯데. 10. 27. 10:44 288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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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있는 해자 가 운 는 나이키 매장에 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건C ‘ ’ ,

는 틈 타 진열장에 진열 어 있 해자 소 인 시가 원 상당 신 개, 99,000 1

를 가 에 어 그 들고 가 취 다.

주민등 법2.

고인 같 해 경 울산 남구 삼산 번 에 있는 울산남부11. 06. 16:09 35 25

경찰 사과 사 사 실에 나 항 임 동행 여 조사를 게7 , 1. .

자 사 인 사실 여 가 항과 같이 취 명, 1. . B

주민등 증 마 본인인 것처럼 경찰 명구에게 시 여 부 게 사용B

다.

사 명 조 조사 명행사3.

고인 항 일시 장소에 항 조사를 며 마 본인인2. , 1. B

것처럼 행사 목 자신 조 진 자 란에 명 재 여 조‘ ’ B

고 같이 조 명 그 모르는 경찰 명구에게 출 여 이를 행사,

다.

고인 법 진1.

에 경찰 자신 조1. B

에 경찰진 조1. C

생보고 도 해품 동일 품 사진 장 사진1. ( ), , cctv

사보고 체포 장신청에 여1.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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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택1.

법 조 항 사 명 조 법 조 항 항 조사 명행사239 1 ( ), 239 2 , 1 (

법 조 도 징역 택 주민등 법 조 주민등), 329 ( , ), 37 8 (

증 부 사용 징역 택, )

경합범가1.

법 조 단 조 항 조37 , 38 1 2 , 50

집행1.

법 조 항62 1

고인이 범행 시인 면 고 있는 이 사건 외 사처벌 이 없는, ,

속인 말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보이는 고인 해자 에게, C

만원 변 고 해자 고인에 처벌 원 지 아니 는 고인13 C

에게 리 양 요소이다.

그 에 고인 연 행 경 범행 후 황 등 여러 양 조건 참작 여, , ,

주 과 같이 고 그 집행 다, .

사 _________________________


